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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 목 : 권고도축우 한우자조금 거출 면제 기준 변경 알림

1. 제 4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(’21.8.26)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

인한 권고도축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면제 도체중량을 기준을 

200kg 미만에서 250kg 미만으로 상향하여 의결하였습니다.

2. 이에 제2종 가축전염병(브루셀라 및 결핵병 등)발생으로 인한 권고

도축시 한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아래와 같이 한우자조금 거출 면제

기준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해당사항 발생시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가. 자조금 거출 면제 대상

○ ’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‘에 따른 제2종 가축전염병(브루셀라 및 

결핵병 등) 발생으로 인한 권고도축우로 도체중량 250kg 미만

나. 시행시기 : 2021. 8. 27부터 등급판정받은 한우

다. 증빙자료 제출

○ 시·군청에서 발급한 ’도태권고서‘ 1부.

○ 대상축에 대한 도체증량 증빙자료(우정산서 등) 1부.

3. 아울러 수납기관에서는 자조금 거출 면제 대상우 발생시 도축두수 

및 관련자료를 한우자조금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축산물품질평가원 소속 



등급평가사에게 해당두수를 알려주시어 등급판정 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

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한우자조금 거출 면제 기준 변경 공고문 1부.

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



한우자조 공고 제2021-26호

권고도축우 한우자조금 거출 면제 기준 변경 

제 4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(’21.8.26)에서 의결된 제2종 가축전염병에 

따른 권고도축시 한우자조금 거출 면제대상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

공고합니다.

- 아     래  -

1. 자조금 거출 면제 대상

○ ’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‘에 따른 제2종 가축전염병(브루셀라 및 

결핵병 등) 발생으로 인한 권고도축우로 도체중량 250kg 미만

※ 기존) 200kg → 변경) 250kg

2. 시행시기 : ‘21. 8. 27(금)부터 등급판정 받은 한우

3. 기타 :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사무국에 문의(☎02-522-4292, 기획총무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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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(인)


